
  전동차 중정비 작업자에서 발생한 악성 림프종 

성별 남성 나이 44세 직종 전동차 중정비 직업관련성 높음

1 개 요   

  근로자 ○○○은 1998년 10월 24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지축차량사업소 
정비부에서 17년간 전동차 중정비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5년 10월 13일 시행한 
건강검진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우상 종격동 및 전 종격동에 균일한 음영의 
결절성 병변이 관찰되어 추가 검사를 권유받고 2015년 11월 10일 대학병원 
진료를 받았다. 2015년 12월 1일 종격동 종양절제수술 및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2015년 12월 14일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C84.6)으로 최종 진단받았다. 항암요법 
후 2016년 4월 21일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으나, 2017년 6월 26일 림프종이 
재발하여 항암치료 중이다. 근로자는 작업 중 노출되는 유기용제 및 경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2017년 8월 16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근로복지
공단에서는 2017년 10월 18일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 작업환경

  활용 가능한 자료를 이용해 추정한 근로자의 벤젠 누적노출량은 평균 
0.680ppm․years, 최대 23.436ppm․years이고, 95%의 신뢰구간의 상한치가 
1.318ppm․years 이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근로자가 17년 동안 
10ppm․years를 초과하는 수준의 벤젠에 노출 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시된 
노출추정치는 1998∼2001년의 노출에 대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고, 이 시기는 
2003년 벤젠 규제 이전의 상황으로 노출이 높았던 시기로  추정되는 시기이다. 
2003년도 규제 이후 도료, 신나, 세정제 모두에서 벤젠 함량이 낮아질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제시된 범위에서 최대 노출치 1.86ppm이 측정된 시기는 
2008년도로 정확한 측정치 없이는 규제완화부분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정비는 정비대상에 근접해서 작업해야 하는 비정형 작업이 많은 직무로 호흡기와 
노출원의 거리가 가깝게 있는 경우가 많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작업공간들은 일부 조정, 이동된 곳으로 특정 시기는 그 공간 내 별도의 공간
으로 분리되어 환기가 충분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음도 가중되어야 한다. 정비는 
도료 및 윤활방청성분을 다량 사용하는 직무로 근로자는 양반손같은 세정제 
또는 신나를 사용하여 손을 씻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이 제품들에는 벤젠 
함유가능성이 높은데, 위의 추정치는 피부노출을 고려하지 않지 않았다. 



3 해부학적 분류

- 림프조혈기계암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13년 10월 시행한 건강검진 단순 흉부촬영에서 우중폐야에 
침윤성 병소 의심되어 3개월 후 추적관찰을 권유받았고, 이후 2014년 10월 
건강검진에서는 정상 소견으로 판독되었다. 내과적 과거력은 없는 상태로 
음주는 주 1회 소주 한 병, 흡연은 10갑년으로 15년 전 금연하였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는 1998년 10월 24일에 입사하여 지축차량사업소 정비부 소속으로 
17년간 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벤젠에 노출 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국제
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벤젠과 비호지킨 림프종은 제한적인 근거(limited 
evidence)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활용 가능한 자료를 이용해 추정한 근로자의 
벤젠 누적노출량은 평균 0.680ppm․years, 최대 23.436ppm․years이고, 95%의 
신뢰구간의 상한치가 1.318ppm․years 이었다. 그러나 최대 노출시기로 보이는 
기간과 정비 또는 세정 작업 중의 피부 노출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더한다면 근로자가 17년 동안 10ppm․years를 초과하는 수준의 벤젠에 노출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근로자 상병인 악성림프종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